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제14조 관련)

자동차에는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차량용 소화기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

1. 승용자동차: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능력단위(이하 “능력단위”라 한다) 1 이

상의 소화기 1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 또는 비치한다.

2. 승합자동차

가. 경형승합자동차: 능력단위 1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곳

에 설치 또는 비치한다.

나. 승차정원 15인 이하: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한다. 이 경우 승차정원 11인 이상 승합자동차

는 운전석 또는 운전석과 옆으로 나란한 좌석 주위에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 승차정원 16인 이상 35인 이하: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설

치한다. 이 경우 승차정원 23인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로서 너비 2.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전자 좌석 부근에 가로 600밀리미터, 세로 200밀리미

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고 1개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한다.

라. 승차정원 36인 이상: 능력단위 3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및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2층 대형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위층 차실에 능력단위 3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을 추가 설치한다.

3.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 및 특수자동차

가. 중형 이하: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

치한다.

나. 대형 이상: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

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압가스를 운송하는 특수자동

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경우에는 이를 연결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별표 17 제3호나목 중 이동탱크저

장소 자동차용소화기의 설치기준란에 해당하는 능력단위와 수량 이상을 설치

한다.


